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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행정정보

  한편 행정 리의 산화는 별도의 보

안 책(내부통제제도)이 긴요한 바 “정

부는 자정부의 구 에 요구되는 정보

통신망과 행정정보등의 안 성  신뢰

성 확보를 한 보안 책을 마련” 하도

록 하고 있다.(26조①)

  민서비스의 자화와 련하여 규

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 첫째, 행정기 의 장은 당해 기 에서 

처리할 민원사항등에 하여 계법령

에서 문서, 서면, 서류등의 종이문서로 

신청, 신고 는 제출등을 하도록 규정

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하여 자문

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

있다.(31조)

  둘째, 행정기 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

기 을 직 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

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법령의 개

선, 필요한 시설  시스템구축등 제반

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

으며(32조) 행정기 의 장은 민원사항

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

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

서명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

있도록 하고 있다.(33조)

  셋째, 행정기 의 장은 계법령에서 

고지서, 통지서등의 종이문서로 고지, 통

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

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자공문서

로 고지,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

다.(34조)

  넷째, 행정기 의 장은 민원 련법령, 

민원사무편람, 민원사무처리기 표등 민

원 련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련된 

행정정보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

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있다.(35

조)

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인 과세표

신고서등의 자신고제도(국세기본법 

5조의2)는 와 같은 민서비스의 자

화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

도는 국세분야에 우선 용되도록 입법

되었으나 지방세에도 용가능할 수 있

는 법률   제도  장치가 필요하다고 

본다.

  문서업무의 감축과 련하여 행정기

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당해 기 이 

취득, 작성, 유통, 보 하는 종이문서등

을 최 한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(37

조) 이를 해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수립

하여 시행하고(38조, 39조) 문서업무감

축 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(41조)

  1.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자화


